
교육 신청 방법 안내

- 2026년 상반기(5월)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 -



교육시스템 접속

• 생명윤리 교육시스템 접속 https://edu.nibp.kr

• 기존 회원이면 로그인 진행

• 신규 회원이면 회원가입 진행

아이콘 클릭시 회원
가입 페이지로 이동

https://edu.nibp.kr/


회원가입
• 회원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

• ‘동의합니다’ 클릭 후 확인



• 사용자 기본 정보 입력(모두 필수 항목)

• 소속기관 - ‘검색’ 클릭

회원가입



• 기관명을 검색하여 해당 기관명을 더블클릭

• 검색결과 ‘소속이 없을 경우’ 관리자 메일로 요청(기관명, 대표자명, 사업자등록번호, 전화번호)

1

검색결과-소속이 없는

경우, 

edu_research@nibp.kr

로 기관등록 요청

회원가입 – 기관 검색

mailto:edu_research@nibp.kr


• 신청하고자 하는 교육명 클릭

* 교육명: 2026년 상반기(5월)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정기교육

오프라인 교육과정 신청



• [나의 강의실]에서 확인 가능

• 승인여부가 [승인]으로 표시되면 최종적으로 접수 완료

수강신청 승인 여부 확인 방법



• [나의 강의실]-[교육명] 클릭 후 수강신청 취소 가능

수강신청 취소



• 정책원 교육을 수강하면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6제2항에 따른 정기 유전자검사교육으로 인정

받을 수 있나요?

✓네. 정책원은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7에 따른 정기 유전자검사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았습니다. 

교육시간 90% 이상 출석 및 만족도 조사 제출시 정기 유전자검사교육 이수로 인정됩니다.

• 최초 교육을 받은 후, 정기 유전자검사교육은 언제까지 이수해야 되나요?

✓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6제2항에 따라 총괄책임자, 검사담당자, 결과정보처리담당자의 경우 종

전의 유전자검사교육을 이수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정기 유전자검사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
✓결과분석전달담당자 및 검사서비스관리담당자는 종전의 유전자검사교육을 이수받은 날로부터 3년이

되는 날까지 정기 유전자검사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
FAQ


